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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청과물 품질관리제도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가 인증하는 청과물 품질 표준화는

우수한 품질의 청과물 생산을 촉진시킴은 물론 품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소

비를 향상시키고 청과물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장출하, 도·소매

로 이어지는 유통과정 전체에서 신뢰성 확대와 거래비용의 절감을 통해 유통

구조의 효율화와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시장가치를 보장하며

시장거래를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품질향상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시장경쟁

관행을 유지토록 한다.

유럽연합은 역내시장의 자유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통일된 청과물

품질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범은 회원국 정부를 중심으로 시행

되고 통제 감독된다. 그리고 품질 규범의 준수와 통제의 효율성과 성실성을 위

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협의단체가 설립되어 이를 중심으

로 하는 자율적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다.

1. 품질 표준화와 품질규범의 목적

1) 품질표준화의 목적

유럽연합의 청과물에 대한 품질표준화와 관련규범제정을 통한 품질관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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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의 품질보장으로 품질표준화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소비자를 위한 품질보장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소비자 단체는 물론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집중되

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품질수준과 소비가격 간의 관계를 시장기능에

의해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는 생산자에게 생산품 품질의 적정한 가치 보장하는 것이다. 생산된

상품의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할 경우 상품의 시장가

치에 혼돈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생산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생산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동기를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는 시장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상품의

표준화된 품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시장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청과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품질표준화의 역사

유럽연합의 청과물 품질규범의 운영은 3단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차 대전 이후부터 1 9 3 0년대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청과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품질향상과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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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별 기본적인 법으로는 제정되지 못했으나 관계

사업자들과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품질 표준화와 관리 그리

고 통제절차에 대한 규범을 만들고 시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 9 6 0년대와 7 0년대 초반으로 이 때부터 청과물 품질규범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제정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서유럽 6개국이 유럽

경제공동체를 창설하면서 공동체 청과물 품질규범의 제정과 시행을 논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수입국들은 엄격한 규범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감독을 요구한

반면에 수출국들은 완화된 규범과 자율적인 시행을 요구하여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6 0년대에 창설된 OE C D차원의 국제 상품품질 표준규범 논의과정에서

준비된 청과물에 관한 품질규범의 기술적·제도적 자료들이 유럽공동체 품질

규범 제정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1 9 7 2년에 유럽공동체

공동시장 조직에 관한 법규제정의 범주 안에 청과물도 포함되어 회원국 행정

당국의 권한아래 품질규범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 9 9 3년 이후로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으로 발전되면서 역내

시장거래 자유화가 촉진됨에 따라 청과물 품질규범의 내용들이 보완되고 보다

엄격한 시행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 때 시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

원국 정부의 책임 아래 사업자의 자율통제 체제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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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 청과물 공동시장조직과 품질규범

유럽연합의 청과물에 대한 품질표준화는『공동체 품질규범( Nor mes de

Q ua l it e / Q ua l ity Nor m s )』이란 명칭 아래 청과물 공동시장 조직

( l’org a n i s at ion com mu n ne des ma rches dans le sect eur des fr u it s

et le g u mes) 법규 (E.E.C. Regulat ion N°1 0 3 5 / 7 2 )에 의해 정의·시행된

다. 유럽연합의 공동시장조직 관련법규들은 역내의 자유거래대상이 되는 대부

분의 상품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급과 수요의 최적 조절을 통한 시장안정의 확보

둘째, 충분한 공급능력 즉 자급안전 능력의 확보

셋째, 공정한 거래질서에 기초한 상업관계의 편의 추구

넷째,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생산품 판매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시장조직 법규들은 상품의 품질규범과

관련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시행과 통제절차도 공동체 법규로

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과물의 경우 상품 종류의 다양성

과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각각의 유통단계에서의 품질보장이라는 종합

적인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생산자 및 유통사업자 등과 관련 시장주체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의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상품들과 구별

되는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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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품질규범 법령 도입 및 개정 사항

▷1 9 7 2년 품질규범 기본법,  EU Regulat ion 1035/72

▷1 9 8 5년 유럽연합 전체회원국에 의무 실시

▷1 9 8 8년 III 등급 폐지

▷1 9 9 3년 출하사업자 자율품질통제승인, EU Regulat ion 2251/92 

▷1 9 9 6년 3 5개 품목 통합법, EU Regulat ion 2200/96

▷2 0 0 2년 자율품질통제승인 E U역외로 확대

▷2 0 0 5년 신선 과실 채소에 대한 추적 이력제 의무화 실시 예정

2. 품질규범 시행과 통제의 기본특성

1) 품질규범의 기술적·제도적 특성

품질규범은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소비될 수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각 상품을 품질

수준에 따라 특 등급( E x t ra), Ⅰ등급, Ⅱ등급의 3등급으로 분류하며, 상품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Ⅲ등급도 규정할 수 있다. (1988년부터 1 9 9 3년까지 I I I

등급은 단계적으로 삭제) 

이 같은 품질등급의 분류기준은 각 품목별 유럽연합공동체 법규에 의해 정의

되고 시행된다. 현재 3 0여 개의 청과물 품목들에 대해 품질규범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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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법규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등급분류까지 포함한 품질관련

규정 항목들은 1 0 0여 개에 달한다.

유럽연합 역내의 모든 시장주체들은 청과물 품질규범을 의무적으로 준수해

야 한다. 따라서 품질규범은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행과 감독은 유럽

연합 회원국 행정당국의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법 최고

관할기구인 국가참사원( C on s eil d’E t at )의 권한아래, 소비법( C o de de

C on s om mat ion )에 의해 청과물 품질규범이 시행된다.

품질규범 시행은 상품의 신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라벨표시에 의해 완성된

다. 상품의 포장상자 또는 첨부서류에는 원산지와 품종을 비롯하여 품질등급

등 법규에 의해 규정된 관련사항들을 표시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같이 법규

화 된 라벨표시의 내용들을 통해,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각 유통단계에

서 구매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주체들은 구매한 상품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들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품질관련 정보들의 명시와 각 유통단계별 정보전

달의 의무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

이며, 청과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식품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청과물의 생산에

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전체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른바‘Trac s ab i l it e (흔적남기기)’라는 품질정보 종합관

리체계가 청과물 분야에서도 도입·정착되고 있는데, 이 체계는 원래 육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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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유통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산자와 생산지, 유통자와 유통날짜

등을 포함한 관련 종합정보가 코드화된 체제다. 청과물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생산자와 유통자들은 시장경쟁전략 차원에서 이런 체계의

도입을 자발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청과물 품질규범 규정들은 유럽연합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유럽연합 역내에서 생산되

지 않는 청과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범을 적용시킨다.

(예: 손상부분이 없고 썩지 않아야 하며, 일체의 이형물질이 없어야 함, 비정상

적인 외부습기는 포함되지 않아야 함, 다른 맛이나 냄새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숙도와 색상 등이 정상상태를 유지해야 함 등)

2) 품질규범 통제의 특성

청과물의 품질 표준화와 이를 통한 각 유통단계에서의 품질보장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품질규범을 법규로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품질규범이

각 유통단계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통제절차 뿐 아니라 통제 상황을 감독하는

절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유럽연합의 청과물 품질규범 통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품질규범의 통제는 유럽연합 회원국 행정당국들에 의해 생산, 유통,

수입 등 전체 유통단계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품질규범의 실시와 통제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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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단계는 수확된 청과물을 선별·포장하는 첫 시장출하 단계이다. 통제

의 목적은 품질규범이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지

만 사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둘째, 유럽연합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

들은 동일한 품질규범을 적용하며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통제를 실시한다.

또 회원국들의 통제당국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을 조정하여 통제의 형평성

과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유럽연합당국은 1 9 9 2년 이후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자단체나 사업

자에 의한 자율통제체제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유럽연합 법규 E . E . C .

R e g u lat ion, N°2251/92). 품질통제의 효율성과 각 회원국들 간의 서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 같은 자율통제체제의 운영을 위해

회원국의 행정당국들은 사업자들의 자격을 심의하여 자율통제권을 부여하고,

통제실시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계획적인 통제감독 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불법사례를 단속한다. 자율통제 자격을 승인 받은 사업자들은 출하하는 상

품의 포장상자 라벨에 자율통제 승인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자율통제의 승인은

매년 갱신된다.

프랑스의 경우, 소비법( C o de de la Con s om mat ion) 제 2 1 2 - 1조는 이 같은

자율통제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상품들은 시장에 처음 출하될 때부터 소비자

들의 안전과 보건, 상업거래의 건전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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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규범들에 적응해야 한다. 즉, 청과물의 시장출하 사업 책임자가 우선적

으로 취급상품에 대해 규정된 품질규범을 자율적인 책임아래 시행·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 전체의 사업자들도 자발적인 통제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품질규범상 규정들의 시행여부를 감독할 목적으로

행정당국이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실시한 통제와 검사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청과물 품질규범 통제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은 경제재무부에 소속

한 공정거래·소비·부정방지국 (D.G.C.C.R.F.: Dire ct ion Genera le de la

c oncu r rence, de la con s om mat ion, et de la Rep re s s ion des Fraude s )

으로, 농산품 및 식품 부국(Sous dire ct ion D; Pro du its ag r ic oles et

a l i ment a i re s )의 식물류과(D-4, Pro du its d’or i g i ne ve g et a le )에서 담당

하고 있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프랑스의 경우처럼 청과물 품질규범

통제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을 규정하고 있다.

DG C C R F는 농산품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연례 감독계획

( P lan annuel de suvei l la nce) 차원에서 모든 청과물 (품질규범의 적용대상

이 아닌 품목도 포함)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독을 실시한다. 이 연례 감독계

획은 행정당국에 의한 직접조사의 성격을 지니며 자율통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품질규범 준수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와 시장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상습적인 위반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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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프랑스의 농산품 및 식품의 통제감독기관은 상품별로 그리고 통제의 성격에

따라 3개 부서로 구분된다.

- 농림수산부 식량국 (축산 및 원예과수), 경제재정부 공정거래·소비·부

정방지국( DGCCRF), 고용연대부 보건국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체 유통단계에서 농림수산부는 생산과정을 부

문을 담당하며, DG C C R F는 유통과 소비 영역에서의 통제를 담당한다.

- 그러나 축산은 특수한 경우로 농림수산부 식량국의 축산부국에서 대부분

을 담당하고, 청과물은 DG C C R F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고용연대부 보건국은 식품안전과 보건관련 사항들을 담당한다.

- 농산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한국이나 미국의 F DA와는

다른 체제를 운영한다. 즉 F DA는 식품과 약품을 대상으로 과학적 접근과

행정 및 정책을 모두 관장하나 프랑스는 이런 기능을 분리시킨 체제를 운

영한다. 즉 A F S SA (식품안전기구), AFSSA P S (의약품안전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이 기구들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과학적 분석과 대책만을 담당

하며 행정권과는 분리된다.



Ⅱ. 유럽공동체 품질규범과
품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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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규범

1) 품질규범 법규와 대상

유럽연합 청과물의 품질규범들은 청과물 공동시장 조직에 관한 유럽연합공

동체 법규( R e g lement C.E.E./ E.E.C. Regulat ion por t a nt org a n i s at ion

c om mu nes des ma rches dans le sect eur des fr u its et le g u mes) N°

1 0 3 5 / 7 2 ( 1 9 7 2년 5월 1 8일), 제 1장에 명시되어 있다(참고; 제2장: 생산자 조

직, 제3장 : 가격체제와 개입, 제4장: 제3국(역외국가)들과의 교역체제, 제5장

: 일반규정들). 동 법규는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

품질규범들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공급되는 청과물들에 대해 개별

품목별 또는 동질품목 그룹별로 유럽연합 법규들이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며,

가공대상 상품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품질규범의 구체적인 대상품목

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선출한 공동시장 이사회에 의해 정해지며, 동 법규

부록 제Ⅰ장에 품목명들을 수록하고 있다. 또 품질규범 규정내용들의 개정과

시행 일자에 대해서는 규정된 절차(동 법규 제5장 일반규정 제 3 3조)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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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청과물 품질규범 적용 대상품목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들과 집행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청과물 관리위원회

( C om ite de gestion des fr u its et le g u me s )는 청과물 공동체 시장법규

전반의 운영은 물론 품질규범과 관련한 사항들을 다룬다. 이 위원회는 공동체

내에서 제기되는 청과물 관련 문제들과 공동체 법규의 개정안들을 심의·의결

하며, 그 결과는 공동체 법규 또는 명령으로 공표·시행된다. 

품질규범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은 관련 행정당국 및 사업자 협의회 등의 의

견을 청취한 뒤 회원국 대표를 통하여 규범개정안, 예외 규정적용, 시장개입

등의 안건을 위원회의 심의에 제출한다. 프랑스는 공정거래·소비·부정방지

국( DGCCRF), 농림수산부 그리고 신선 과실채소 사업자 협의회( I N T E R F E L )

등이 품질규범의 개정과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기관들이다. 

′ ′

채 소

꽃 배추, 사과 배추, 브뤼셀 배추, 시금치, 상치류, 치커리, 완두콩

(스코틀랜드), 강남콩, 양파, 아스파라거스, 아티쵸크, 토마토, 마늘,

오이, 가지, 호박, 셀러리, 당근, 피망, 파

과 실
감귤류, 체리, 딸기, 키위, 복숭아와 천도복숭아, 사과, 배,

자두, 살구, 식용포도(포도주 포도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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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규범의 주요내용

품질규범들은 각 품목별 법규로 제정되며, 그 내용은 상품의 정의, 최소한의

품질특성과 등급별로 분류된 품질, 등급별로 구분된 크기기준, 등급별로 허용

될 수 있는 품질과 크기의 오차범위, 그리고 포장과 라벨에 관한 규정들로 구

성된다.

품질규범 내용의 기술적인 정의와 시행 그리고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프랑

스의 경우 신선과실·채소기술센터( CTIFL: Cent re Te ch n ique Int er p ro -

fe s s ion nel des Fr u its et Legume s )에서 담당하며, 이 센터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에서 품질 표준화 기술 전수와 관련되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선별 후 포장상자에 담긴 상품들은 각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품질

을 유지해야하며, 이때 고려되는 요소들은 모양, 청결, 성숙, 색상 등 육안으로

쉽게 판별되는 것들이다. 당도와 과즙 등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해야하는 요소

들은 현재 포함여부를 고려 중에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외

관으로 판단 가능한 요건들이 충족된 경우 이 같은 내적인 요소들도 어느 정도

충족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한다.

품질등급은 일반적으로 특 등급, I등급, II 등급의 3 단계로 분류되며, 각 상

품 및 각 품종별로 고유한 모양, 색상, 성숙의 완성도와 크기 등이 등급분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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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구성한다. 특히 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 측면에서는 클수록 우수

한 품질등급으로 고려되나,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큰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비측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히 큰 것을 우수한 품질로 분류한다. 그 밖에

외관상에 나타난 흠이 적은 것일수록 우수한 품질로 분류된다.

각 품질과 크기에 대한 등급별 허용오차는 포장상자 또는 한 묶음( lot )별로

그 안에 담긴 상품들의 품질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동질성은 유통

거래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거래비용절감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

한 요소이며 동시에 부정행위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다. 포장형

태도 상품의 원산지, 품종, 품질등급 등과 관련한 동질성 유지에 적합해야하

며, 유통과정에서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어야한다. 

라벨표시는 품질규범의 시행과 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라

벨의 표시사항들은 내용물의 특성과 일치해야하며 포장상자 외면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포장상자에 직접 인쇄하거나 별도

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벌크포장 상태로 수송할 경우 관련서류

를 포장외면에 부착하거나 수송차량 내부에 눈에 잘 띠도록 첨부해야 한다. 또

품질등급에 따라 라벨의 색상을 구분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한다(특 등급은

붉은 색, I 등급은 초록색, II 등급은 노란색).   

소매상점에서 상품을 포장 상자 채로 매대에 진열하는 경우 품질규범 관련

사항이 표시된 라벨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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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매대에 상품을 진열할 경우 진열대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품질규범 관련

사항들 즉 품종, 원산지, 규격, 품질등급 등이 소비자에게 쉽게 식별되도록 표

시해야 한다.

품질규범과 관련한 사항들의 표시와 함께 강조되는 중요한 표시사항은 각 포

장상자에 담겨진 상품의 순 무게(Net wei g ht )이며 개수단위의 판매가 일반적

인 상품의 경우, 무게 대신 포장상자 안에 담긴 개수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육안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청과물 포장상자의 덮개가 없는 1단 포장 사용)

이 같은 품질규범의 시행은 전체 유통단계와 수송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생산지역을 출발하기 전 단계 즉, 첫 시장 출하 단계인 선별·포장 단계

에서 완전하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연합의 청과물 품질규범은 역외 국가들과의 수출·입에서도 유럽연합

역내의 규정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유럽연합 품질규범에 대상이 되는 품

목을 수입할 경우 품질등급에 따른 규정을 충족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등한 품

질수준이 인정되어야 한다. 벌크포장 형태로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유럽연합

품질규범에 따라 상품을 재선별·포장해야 하며, 이미 선별·포장된 상태에서

상품이 수입될 경우 품질규범의 표시사항 즉 원산지, 품종, 크기, 품질등급 등

이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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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라벨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품질규범에 따라 작업해야한

다. 단 수입상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상품을 수입한 회원국 행정당국의 통제

아래 시장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 같은 의무규정들이 면제 될 수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들도 최소한의 품질규범을 준수해야 하

며, 대량 수입되고 있는 바나나의 경우는 유럽연합이 정한 별도의 품질규범이

적용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통제는 유럽연합의 국경에서 실시되며, 어느 한 회

원국 내로 수입된 상품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판매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엄격한 품질규범의 제정과 실시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취약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 규범들에 포함된 몇 가지 특수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며 청과물의 특성상 기술적이 어려움이 따른다.

- 색상이나 모양과 같은 상품의 특성들은 생산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범 안에 완전하게 통합하기가 어렵다.

- 상하기 쉽고 연약한 청과물의 특성 때문에 생산과 수집단계에서의 규범준

수가 판매와 소비단계까지의 규범준수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3) 품질규범의 예외적 적용

품질규범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들은 예외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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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지역에 위치한 도매시장에서 생산자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들과 생산지

역 인근에 위치한 선별·포장센터 또는 창고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시장 출

하된 상품들에 대해 회원국 행정당국들은 품질규범의 적용을 강제하지 않

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국 행정당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관계사실

과 관련정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첫 출하단계 즉, 선별·포장 센터 또는 산지창고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품질규범의 규정들을 적

용하지 않는다.

(3) 가공공장으로 출하되는 생산품들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품질규범 이 예

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4) 생산자가 생산지역내에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

는 상품의 경우에도 품질규범 적용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

(5) 품질규범은 시장상황과 소비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동안 예외적인 적용이 허용될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정의된 품질

등급, (특 등급( E x t ra), I 등급, II 등급) 각각의 최소 크기나 무게 등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6) 또한 품질규범은 각 품목들을 일반적으로 특 등급, I 등급, II 등급 의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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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품질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상황의 어

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새롭게 개발된 상품의 품질규범 적용을 위한 경우,

그리고 특정상품이 시즌 전체 또는 일부 기간동안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Ⅲ등급 상품의 출하도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7) 품질규범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예외가 필요한 경우 규정된 절차

에 따라 그 범위와 시행 일자를 정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품질규범은 시장의 상품 수급상황에 따

른 예외 적용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품질규범에 대상

이 되는 상품들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이 규범들의 예외수단들을 적용하여 출

하를 촉진한다. 이와 반대로 공급과잉 상태일 경우에는 특 등급, I 등급 II 등

급 상품들의 최소품질과 크기를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

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한 절차는 프랑스의 경우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선과

실·채소 사업자협의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품목별 품질규범의 사례(1) : 사과와 배

사과는 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과실로 분류되어 하나의 품질규범 ( E . E . C .

R e g u lat ion N°7 3 0 / 9 9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989년 4월 1 0일 유럽연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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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규칙(E.E.C. Regulat ion N°9 2 0 / 8 9 )으로 제정되어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보완되어 왔다.

1) 상품의 정의

본 품질규범은 사과와 배 즉, 라틴어 표기 품종명이 Ma lus dome s t ic a

B orkh L.과 Pyrus Com munis L.인 과실들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에서 공급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가공용 사과와 배는

제외한다.

2) 품질 관련 규정

규범의 목적은 선별·포장을 마친 사과와 배가 준수해야 할 품질들을 정의하

는 것이다.

(1) 최소한의 특성들

각 품질 등급별로 예상되는 특별한 규정들과 인정되는 품질 규범 규정 준수

상의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모든 등급의 사과와 배는 최소한 다음의 품질수준

들을 유지해야 한다.

- 완전한 상태(즉 잘라지거나 파손되지 않음)여야한다.

- 건전한 상태 즉 썩거나 변질되어 소비에 부적합한 상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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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해야 한다. 즉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기생충이 없어야 하고 기생충으로 인한 변질도 없어야 한다.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없어야 한다.

- 조심스럽게 수확된 것이어야 한다.

사과와 배는 충분히 발육한 것으로, 각 품종들의 특성에 적합한 숙성도를 얻기

위해서 수확 후에도 숙성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운송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으

며 운송목적지에 만족스러운 조건아래 도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품질등급 분류

사과와 배는 다음과 같이 3 단계 품질등급으로 분류된다.

① 특 등급( E x t ra )

사과와 배의 최고품질 등급으로 각 품종들의 고유한 모양, 발육, 색상을 나

타내고, 꼭지가 상하지 않아야 한다(품종별 고유색에 대한 기준은 부록에 따로

명시한다). 또 과실의 품질전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병충해에 의

한 아주 약간의 파손을 제외한 흠은 인정되지 않는다. 석질이 많이 포함된 배

는 특등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I 등급

사과와 배의 우수한 품질 등급으로 각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 등급에 비해 약간의 모양변형, 발육부족, 색상부족은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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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꼭지부분은 약간 손상될 수 있다.

과육은 모든 파손으로부터 손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의 일반적

인 모양과 보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병충해에 의한 손상은 다음의 허용

치 안에서 인정된다.

- 길게 난 흠 자국의 경우 2㎝ 이내

- 다른 형태의 흠 자국의 경우 얼룩에 의한 흠 자국을 제외하고, 총 흠 면

적이 1㎠이내야 하며, 개별 흠 자국은 ¼㎠ 이하여야 한다. (석질이 많이

포함된 배는 I 등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II 등급

II 등급의 사과와 배는 특 등급과 I 등급의 품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두 등급들에서 정의된 최소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다는 조건아래 모양, 발육, 색상에 약간의 부족이 인정된다. 꼭

지는 병충해에 의한 흠 이외의 흠도 인정된다. 

과육에는 중요한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병충해로 인한 손상은 다음의 허

용치 안에서 인정된다.

- 길게 난 흠 자국의 경우 최고 4 c m이하

- 다른 형태의 흠 자국일 경우 얼룩에 의한 흠 자국을 제외한 총면적이 2 . 5㎠

이내여야 하며, 개별 흠 자국은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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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기(직경길이)에 관한 규정

크기는 과실의 중간(옆에서 볼 때)부분의 최대직경(위에서 내려다 볼 때 최

대지름)으로 정한다. 같은 포장상자 안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담겨진 과실들 간

의 직경크기의 차이는 5㎜이내여야 한다(품종들에 따라 1 0㎜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해당 품종들은 부록에 명시한다). 이상은 특 등급, I 등급, II 등급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벌크형태로 포장된 I 등급 상품의 경우 1 0㎜까지

허용되며, 벌크형태로 포장된 II 등급의 차이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등급에 대한 최소한의 직경크기는 다음과 같으며 의무적으로 준수

해야 한다.

※ 큰 크기의 품종들은 부록에 따로 명시한다. (유럽의 배는 우리나라 배와는

품종이 다르며 긴 표주박 모양으로 직경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 배의 경우 여름철 수확 품종인 경우 예외로 하며, 해당 품종은 부록에 명시

한다. 또 6월 1 0일에서 7월 3 1일에 수확하는 배에 대해서도 직경크기의 최

소치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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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급별 최소한의 직경크기

4) 품질규범 규정준수상의 허용오차에 관한 규정들

품질과 크기에 대해 허용되는 오차는 위의 각 품질등급의 규정들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위로 각 포장 단위로 적용된다.

(1) 품질 허용오차

① 특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5% 이내에서 특 등급 품질규정

적용의 예외가 허용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은 I 등급 품질 규정에 충족

되어야 한다.

② I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10% 이내에서 I 등급 품질규정

적용의 예외가 허용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은 II 등급 품질 규정에 충족

구 분 특 등급 I 등급 II 등급

사 과

큰 크기의 품종들 7 0㎜ 6 5㎜ 6 5㎜

기타 품종들 6 0㎜ 5 5㎜ 5 5㎜

배

큰 크기의 품종들 6 0㎜ 5 5㎜ 5 5㎜

기타 품종들 5 5㎜ 5 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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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단 사과는 병충해가 원인이 아닌 경우, 꼭지부분의 흠은

2 5 %까지 허용된다.

③ II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10% 이내에서 최소한의 품질규정

적용의 예외가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소비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썩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크기의 허용오차

한 포장상자 안에 담겨진 상품들 크기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품질

등급에 대해 개념적으로는 크기 차이가 1㎜ 안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 적

용에 있어서는 가장 큰 크기와 가장 작은 크기의 상품 간의 차이가 5㎜ 안에서

인정된다. 또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개수나 무게로 측정하여 전체의 1 0 %

이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벌크포장의 경우 I 등급은 1 0㎜ 까지, II등급은

크기 차이에 제한이 없다. 

5) 포장과 관련한 규정

(1) 동질성

각 포장상자 안에 담긴 상품들은 원산지, 품종, 품질, 숙성도에 있어 동질성

을 유지해야 하며, 특 등급의 경우는 색상도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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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 2 k g을 넘지 않는 특 등급과 I 등급 사과의 벌크형 포장의 경우 품종의 동

질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품종들이 섞여 담긴 포장단위로 판매할 경

우 원산지의 동질성도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2) 포장형태

특 등급의 사과와 배는 반드시 가지런히 정렬되어 포장되어야 한다.

(3) 포장조건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하며, 포장 내부의 재료는 새것

으로, 청결해야 하고, 상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 포장외면에

부착하는 라벨의 종이, 접착제 또는 인쇄잉크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라벨표시 관련 규정

각 포장상자는 한쪽 외면에 다음 사항들을 잘 눈에 띄도록 견고하게 부착하

거나 인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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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표시

시장출하 사업자 그리고/또는 포장 사업자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를(행정적

으로 등록된 것)기재해야 한다.

(2) 상품의 성격

배 또는 사과, 각각의 품종 이름, 등급표시, 즉 특 등급《E x t ra》, I등급《Ⅰ》

등을 표시한다. 최근에는 특 등급은 붉은 색, I 등급은 녹색, II등급은 노란색

바탕의 라벨을 사용하여 식별하기 쉽게 하는 경우도 있다.

(3) 원산지

상품의 생산지 즉 국가, 지방, 지역 등의 이름을 기재한다.

(4) 상업적 특성

- 등급/크기 또는 개수 등

- 단, 직경의 크기로 표시할 경우 포장상자내의 과실의 최대직경과 최소직

경 크기를 모두 표시하여 동질성을 밝힌다(예 : 65mm-70mm).

- 또는 최소직경 크기를 표시하고 그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예: 7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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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과의 품종별 색상 기준 표시

색상의 특성에 따라 사과의 품종들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눈다.

A 그룹 - 붉은 계통의 품종

A그룹의 품종들은 특 등급의 경우 표면의 3 / 4이상, I 등급의 경우 표면의

1 / 2이상, II 등급의 경우 표면의 1 / 4이상이 붉은 색이어야 한다.

품종명칭 : 18개(명칭 생략)

B 그룹 - 혼합 붉은 계통의 품종

B그룹의 품종들은 특 등급의 경우 표면의 1 / 2이상, I 등급의 경우 표면의

1 / 3이상, II 등급의 경우 1 / 1 0이상이 붉은 색이어야 한다.

품종명칭 : 39개(명칭 생략)

C 그룹 - 가는 줄무늬가 있으면서 엷은 색 계통의 품종

C그룹의 품종들은 특 등급의 경우 붉은 줄무늬의 면적이 전체의 1 / 3이상, 

1 등급의 경우 1 / 1 0이상이어야 한다.

품종명칭 : 39개(명칭 생략)

D 그룹 - 기타 품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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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와 관련한 다갈색의 기준

다갈색을 표피적인 고유한 특징으로 가진 사과 품종은 전형적인 품종의 특성이

적용되며 표피의 다갈색이 흠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구별한다.

인정된 품종 : 21개 품종(명칭 생략)

3. 큰 크기의 사과 및 배 품종 명칭

사과 : ** 개 품종(명칭 생략)

배 : ** 개 품종(명칭 생략)

4. 여름 품종의 배( 6월 1 0일 - 1 0월 3 1일에 수확하는 배)

총 ** 개 품종(명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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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품질규범 요약

구 분 특 등급 I 등급 Ⅱ 등급

모양/성숙 각 품종의 고유형태 약간의 손상인정 어느 정도 손상인정

색

상

붉은 품종
표면의 3/4 이상

붉은 색
표면의 1/2 이상 표면의 1/4 이상

혼합붉은품종
표면의 1/2 이상

붉은 색
표면의 1/3 이상 표면의 1/10 이상

가는 줄무늬

엷은 색 품종

표면의 1/3 이상

붉은 줄무늬
표면의 1/10 이상

품질의 흠

품질전체에 손상

없는 한도 안에서

병충해에 의한

아주 약간의 흠만

허용

모양, 성숙, 색상에

약간의 흠 인정/과육

손상 없어야함/약간의

꼭지 흠 인정/병충해 손

상은 다음 범위 안에서

인정

·길게 난 흠 2㎝ 이내

·개별 흠자국 1 / 4㎠이내

·총 흠자국 1㎠ 이내

모양, 성숙, 색상에

약간의 흠 인정/과육

손상 없어야 함/병충해

에 위한 약간의 꼭지

흠 인정/병충해 손상은

다음 범위 안에서 인정

·길게 난 흠 4㎝ 이내

·개별흠 자국2 . 5㎠ 이내

·총 흠 자국 5㎠ 이내

품질허용오차 5 %
10% / 꼭지 부분의 흠

25% (단 병충해 아님)

10% / 약간의 파손 인정

(단 소비에 적합해야 함)

최
소
크
기

큰 품종 70 ㎜ 65 ㎜ 65 ㎜

기타 품종 60 ㎜ 55 ㎜ 55 ㎜

크기허용오차
·5 ㎜ 안에서

10 % 인정

·5 ㎜ 안에서 10% 

인정

·벌크포장은 1 0㎜ 까지

차이 인정

·5 ㎜ 안에서 10 % 

인정

·벌크포장은 차이의

크기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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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품질규범의 사례(2) : 호박

호박의 품질규범은 유럽연합공동체 규칙( R e g u lat ion N°1 2 9 2 / 8 1 )에 의해

정의·시행된다.

1) 상품의 정의

본 품질규범은 라틴어 품종명 Cucu rb ita pepo L.의 호박으로 씨가 완전히

영글기 이전에 싱싱한 상태에서 수확되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상태로 공급되

는 경우에 적용되며, 산업 가공용은 제외한다.

2) 품질과 관련된 규정들

각 품질등급과 품질규범상 허용되는 오차범위들을 고려하면서 모든 등급의

호박들은 다음의 품질들을 유지해야 한다.

- 완전한 상태(파손되거나 잘라지지 않음)로 꽃받침(꼭지) 부분이 손상되지

않거나, 아주 약간만 손상됨

- 신선한 상태

- 견고한 상태

- 건전한 상태 즉 소비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썩거나 변질된 부분이

없어야 함

- 곤충이나 기생물에 의한 손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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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푹 파진 부분이 없어야 함

- 금이나 균열이 없어야 함

- 눈에 보이는 이물질들이 없이 청결해야 함

- 씨가 영글기 이전 상태면서 충분히 발육해야 함

- 외면에 이상한 습기가 없어야 함

- 이상한 냄새나 맛이 없어야 함

또한 호박들은 충분히 발육한 것으로 운송과 보관에 적합하면서 운송목적지

에 만족할 만한 조건, 즉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도착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1) 품질등급 분류

호박의 품질은 다음과 같이 3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상품의 특성상 특등급

은 규정되지 않는다) .

① I 등급

호박의 우수한 품질등급으로 품종의 고유한 특성들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일반적 특성, 품질, 보관, 포장들에 손상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

의 흠들은 인정된다(호박들은 최고길이 3㎝ 넘지 않는 꽃받침(꼭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약간의 모양손상, 약간의 색상손상, 약간의 병충해에 의한 손상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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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I 등급

I 등급 수준의 품질에는 미치지 못하나 위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품질특성은

가져야 한다. 품질의 본질적인 특성들을 보장한다는 조건에서 다음의 흠들은

인정된다.

- 모양 손상들

- 색상 손상들

- 약간 태양에 그을린 자국

- 표면적 결함이 밀폐 발육된 경우

- 보관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병충해에 의한 상처

③ Ⅲ 등급

우수한 품질은 아니나 Ⅱ등급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흠이 인정된다.

- 호박 안의 씨가 발육된 상태, 약간의 흙 자국들

3) 크기에 관한 규정들

호박의 크기는 길이와 무게로 측정된다.

(1) 길이

길이로 측정할 경우 꽃받침이 과실에 접착된 부분에서부터 끝 부분까지로

측정하며 크기분류는 다음과 같다.



Ⅱ.유럽공동체품질규범과품목별사례 ｜ 3 7

- 7㎝~ 1 4㎝이하

- 14㎝~ 2 1㎝이하

- 21㎝~ 3 0㎝이하

(2) 무게

무게로 측정할 경우 크기분류는 다음과 같다.

- 50g~100g이하

- 100g~225g이하

- 225g~450g이하

위의 크기 분류는 I 등급과 II 등급에만 해당되며 III 등급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4) 품질규범 규정 준수상의 허용오차에 관한 규정들

품질과 크기에 대해 허용되는 오차는 위의 각 품질등급들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각 포장단위로 적용된다.

(1) 품질의 허용오차

① I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며 10% 이내에서 I 등급 품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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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예외가 허용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은 II 등급 품질 규정에 충족

되어야 한다.

② II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며 10 % 이내에서 Ⅱ등급 품질규정과

최소한의 품질규정 적용의 예외가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소비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썩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③ Ⅲ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15 % 이내에서 최소한의 품질규정

적용의 예외가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심하게 눌린 자국이 있거

나 흠집이 밀폐되어 발육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크기의 허용오차

① I 등급과 II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10 % 이내에서 포장상자

에 명시된 크기표시와의 차이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허용치는 포장상자

안에 담긴 호박의 크기가 최저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10 % 이내

에 한정되는 조건 아래에서 인정된다. 

② Ⅲ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최저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10 % 이내에서 허용되는 조건아래, 전체의 10 % 이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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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과 관련한 규정

(1) 동질성

각 포장상자 안에 담긴 상품들은 원산지, 품종, 품질 등의 크기분류 규정에

따라 동질성을 가져야 하며, 발육과 색상에 있어서 I 등급과 II 등급은 동질성

을 유지해야 한다. Ⅲ 등급의 경우는 원산지만 동질성을 유지하면 된다.

(2) 포장형태

포장은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장의 내부에 사용된

종이나 보호물질은 새것으로 상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포장외

면에 부착하는 상품라벨의 종이, 접착제, 인쇄 잉크 등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라벨표시 관련 규정

각 포장상자 한쪽 외면에는 다음 사항들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표시를

하고 견고한 형태로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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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표시

시장출하 사업자 그리고/또는 포장 사업자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해야 한다.

(2) 상품의 성격

밀폐포장 즉 포장외부에서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 외면에 <호박>이

라고 명시한다.

(3) 원산지

상품의 생산지 즉 국가, 지역, 지방 등의 이름은 기재한다.

(4) 상업적 특성

- 등급

- 크기분류

- 길이로 표시할 경우 최대길이와 최소길이

- 무게로 표시할 경우 최대무게와 최소무게

(5) 통제의 공식표기(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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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품질규범의 사례(3) : 감귤류

감귤류의 품질규범은 유럽공동체 규칙(E.E.C. Regulat ion N°9 2 0 / 8 9 )에

의해 규정된 이래 최근까지 부분적으로 개정·보완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개정규칙은 E.E.C. Regulat ion N°730/99 이다.  

감귤류의 품질규범은, 레몬, 오렌지, 일반 감귤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외관상태와 숙성도 그리고 색상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크기와 관련해서는 감귤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과실류와는 달리

크기분류를 각 품목(레몬, 오렌지, 일반감귤)과 품종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어

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1) 상품의 정의

본 품질규범은 감귤류로 분류되는 아래에 명시된 품목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선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가공용은

제외한다.

- 레몬 : 라틴어 표기 품종 명 C itrus Limou(L) Bu r m f에서 발생된 과실류

- 귤류 : 라틴어 표기 품종 명 Cirtrus ret icu lat a ( B la nco) 또는 그 혼합품

종들에서 발생된, 만다린, 탄저린, Sat s u mas, 끌레멍틴느( C lement i ne s ),

월킹스(wilkings) 그리고 기타 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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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 라틴어 표기 품종 명 C itrus Sinen s i s ( O sb e ck )에서 발생된 과

실류

2) 품질 관련 규정

규범의 목적은 선별·포장을 마친 감귤류들이 준수해야할 품질들을 정의하

는 것이다.

(1) 최소한의 특성들

각 품질등급별로 예상되는 특별한 규정들과 품질규범 규정준수에서 인정되

는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모든 품질등급의 감귤들은 최소한 다음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 완전한 상태(잘라지거나 파손되지 않음)이어야 함.

- 건전한 상태 즉 썩거나 변질되어 소비에 부적합한 상품은 제외한다.

- 냉해에 의해 외부가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 청결해야 한다. 즉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없어야 한다.

감귤들은 조심스럽게 수확된 것으로, 충분히 발육된 것이어야 하며 각 품종

들과 생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숙성도를 가져야 한다. 또 숙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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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상품의 품질 등이 운송 목적지에 만족할 만한 상태로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색상상태는 수확기와 생산지역 그리고 운송기간을 고려하여, 각 품종들

의 정상적인 색상이 나타나기 위한 변화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한다.

위에 정의된 숙성도를 만족시키는 감귤들은 녹색퇴색이 허용된다. 그러나 녹

색퇴색화 작업이 과실의 자연적인 특성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며, 회원국가 행

정당국 및 통제당국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냉해로 인해 내부가 건조되기 시작하거나 상처가 굳어지기 시작한 상

태의 감귤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2) 과즙과 색상의 최소한의 정도

과즙 함유량의 측정은 손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나온 과즙이 과실전체 무게

에서 자치하는 비율로 한다.

① 레몬

- 최소과즙 : Verdel l i와 P r i mof iore 품종은 2 0 %며 그 외의 품종들은 2 5 %

- 색상 : 각 품종들의 고유색이어야 하며 생산지역과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약간의 녹색은 허용된다. Verdelli 품종은 너무 진하지 않은 상태의 녹색

이 허용된다.

② 끌레망틴느( clement i nes), el len da les, mon reals, sat s u ma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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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과즙 : mon re a l s과 s at s u r ras 는 33%, 끌레망틴느와 el len da le s

는 4 0 %

- 색상: 각 품종들의고유한 색상이적어도 표면전체의 1/3 이상이어야한다.

③ 윌킹스( Wilkings), Ta n g er i nes, 그밖에 만다린과 혼합품종들

- 최소과즙 : 33%

- 색상 : 각 품종들의 고유한 색깔이 적어도 표면전체의 2 / 3이상이어야 한다.

④ 오렌지

- 최소과즙 : Thom s on Navel s과 Ta rocco 품종은 30%, Wa sh i n g t on

Navels 품종은 3 3 %며 기타는 3 5 %

- 색상 : 각 품종들의 고유한 색상이어야 하며 생산지역과 수확시기를 고려

해서 연한 녹색이 전체의 1/5 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등급 분류

감귤류의 품질은 다음과 같이 4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① 특 등급

감귤류의 최고품질 등급으로 각 품종들의 고유한 모양, 외관, 발육, 색상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과실의 품질과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포장에 지장을 주

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의 흠은 인정된다.

′

′



② I 등급

감귤류의 우수한 품질 등급으로 생산지역과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각 품종들

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성들과 보관에 지

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의 손상들은 인정될 수 있다.

- 아주 약간의 모양손상

- 아주 약간의 색상손상

- 과실의 형성과정에서 유래된 아주 약간의 병충해 자국 즉 은색의 버캐,

다갈색 자국, 등

- 냉해, 마찰, 충격 등으로 인한 약간의 손상

③ II 등급

II 등급의 감귤류는 특 등급과 I 등급의 품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두

등급에서 정의된 최소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의 일반

적인 특성과 보관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모양, 발육, 색

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손상은 인정된다.

- 모양의 손상

- 색상의 손상

- 약간 투박한 껍질 상태

- 병충해에 의한 표피의 약간의 흠

- 오렌지에 한해서 껍질이 아주 약간 그리고 부분적으로 벗겨진 상태

(귤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Ⅱ. 유럽공동체품질규범과품목별사례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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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기(직경길이)에 관한 규정

크기는 과실의 중간(옆에서 볼 때) 부분의 최대직경(위에서 내려다 볼 때 최

대지름)으로 정한다.

(1) 최소한의 크기

각 품목별로 다음의 최소한의 크기에 미달되는 과실들은 제외한다.

- 레몬 : 특 등급, I 등급, II 등급 : 45㎜이하

- 오렌지 : 53㎜이하

- S at s u mas, tanger i nes, wilkings, 기타만다린과혼합품종들: 45㎜이하

- Clement i ne s와 mon reals : 35㎜이하

(2) 크기의 분류

감귤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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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ementines, monreals, Satsumas, tangerines, wilkings,기타 만다린, 그리고 혼합품종들
(2) II 등급이하에만 해당.
(3) Satsumas, tangerines, wilkings, 기타 만다린 그리고 혼합품종들의 경우 6 3㎜를 넘는 경우

: N°1-X 63-74 ; : N°1-XX 67-78 ; N°1-XXX 78이상으로 분류하며,최소치는 4 5㎜이상이다.

(3) 크기의 동질성

감귤류 크기의 동질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 ′

′

오렌지 레몬 귤류( 1 )와 그 혼합품종

크기 직경의 ㎜ 분류 직경의 ㎜ 분류 직경의 ㎜

0 1 0 0이상( 2 ) 0 8 3이상( 2 ) 1 6 3이상

1 8 7 - 1 0 0 1 7 2 - 8 3 2 5 8 - 6 9

2 8 4 - 9 6 2 6 8 - 7 8 3 5 4 - 6 4

3 8 1 - 9 2 3 6 3 - 7 2 4 5 0 - 6 0

4 7 7 - 8 8 4 5 8 - 6 7 5 4 6 - 5 6 ( 2 )

5 7 3 - 8 4 5 5 3 - 6 2 6 4 3 - 5 2 ( 2 )

6 7 0 - 8 0 6 4 8 - 5 7 7 4 1 - 4 8

7 6 7 - 7 6 7 4 5 - 5 2 8 3 9 - 4 6

8 6 4 - 7 3 8 4 2 - 4 9 ( 2 ) 9 3 7 - 4 4

9 6 2 - 7 0 1 0 3 5 - 4 2

1 0 6 0 - 6 8

1 1 5 8 - 6 6

1 2 5 6 - 6 3

1 3 5 3 -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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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포장상자 안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담겨지는 과실의 최대크기와

최소크기의 차이는 크기 분류별로 다음의 허용치들을 넘지 못한다.

- 오렌지

크기분류 0-2 : 11㎜

크기분류 3-6 : 9㎜

크기분류 7-13 : 7㎜

- 귤류

크기분류 5-6 : 8㎜

크기분류 7-10 : 7㎜

- 레몬 : 모든 크기 : 7㎜

② 위의 형태의 포장이 아닌 경우 같은 포장 안에 담긴 과실의 최대크기와

최소크기의 차이는 크기 분류 간의 차이만큼을 넘지 못한다. 레몬의 경

우는 어떤 형태의 포장이던지 간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담겨진 형태의 포

장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운송을 위해 벌크형태로 수집된 과실은

- 최소크기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 크기분류들에서연속으로이어진3개의분류들의차이만큼을넘지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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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규범 규정준수의 허용오차에 관한 규정들

품질과 크기에 대해 허용되는 오차들은 위의 각 품질등급들의 규정에 적용하

지 못하는 상품들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각 포장 단위별 또는 한 묶음( lot )

단위별로 적용된다.

(1) 품질의 허용오차

① 특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5% 이내에서 특 등급 품질규정 적용

의 예외가 허용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은 I 등급 품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5% 이내에서 꽃받침이 없는 경우

도 예외가 허용된다.

② I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10% 이내에서 I 등급 품질규정 적용

의 예외가 허용되며, 이 경우 해당상품은 Ⅱ 등급 품질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무게와 개수로 측정하여 20% 이내에서 꽃받침이 없는 경우

도 예외가 허용된다.

③ II 등급 : 무게 또는 개수로 측정하여 10% 이내에서 Ⅱ 등급 품질규정

적용의 예외가 허용되며, 5% 이내에서 최소한의 특성 적용도 예외가 허용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썩거나 소비에 부적합한 상태가 아니면서 흉터나

벗겨지지 않은 약간의 표피손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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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상품은 최소한의 품질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5% 이내에

서 꽃받침이 없는 경우가 허용된다.

(2) 크기의 허용오차

모든 품질등급에 대해 운송서류 또는 포장상자에 명시된 크기분류 범위를 넘

는 경우는 10% 이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벌크형태 포장으로 운송을 목적으

로 할 경우 최소크기 기준만을 적용하며, 이 경우 10% 이내에서 오차가 허용

되나, 해당 상품들도 다음의 최소한의 크기기준을 준수해야한다.

- 레몬, II 등급 : 43㎜

- 오렌지 : 50㎜

- clement i ne s와 Mon reals : 34㎜

- s at s u mas, tanger i nes, wilkings, 기타만다린 그리고 혼합품종들 : 43㎜

5) 포장과 관련한 규정

(1) 동질성

각 포장상자 안에 담긴 상품들은(시장출하 준비단계에서는 벌크포장) 원산

지, 품종, 품질, 발육, 숙성도, 크기 등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하며(크기의 동질

성의 기준은 크기분류에 명시됨), 특히 발육과 숙성도의 동질성은 중요하다.

특 등급의 경우 색상의 동질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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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 형태

① 크기분류에 적합한 상태로 포장상자에 가지런히 정렬하여 포장해야 하

며, 이런 포장형태는 특 등급의 경우 의무적이며, I 등급, Ⅱ 등급의 경

우는 권고사항이다.

② 상자가 아닌 형태의 포장(예: 그물망 형태) 또는 운송을 위한 벌크포장의

경우 담겨있는 과실의 최대크기와 최소크기의 차이는 크기 분류에서 연속

으로 이어진 3개 분류의 차이만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포장규정은

I 등급, Ⅱ 등급에만 적용된다.

③ Ⅱ 등급의 운송을 위한 벌크포장의 경우는 최소크기 기준만 적용될 수도

있다.

④ 5㎏ 이하의 포장단위 전체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ⅰ) 포장단위가 과실의 개수로 정의될 때는, 크기분류가 모든 등급에 반드시

적용되며

ⅱ) 포장단위가 과실의 무게로 정의될 때는 담겨있는 과실의 최대크기와 최

소크기의 차이가 크기분류에서 연속으로 이어진 3개 분류들의 차이를 넘

지 않아야 한다.

봉지형 포장의 경우, 재료는 얇은 종이 또는 그물형 망태기 등으로 새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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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냄새가 없어야 한다. 포장용기는 감귤들의 자연적인 특성에 변화를 주

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포장 조건

감귤은 상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내부의 재

료는 새것으로 청결해야 하며 상품에 전혀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포장

외면에 부착하는 상품라벨의 종이, 접착제, 인쇄잉크 등이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 벌크형태로 시장출하를 하는 경우 포장상자에는 이물질이 없

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 잎사귀의 잔가지가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6) 라벨 표시사항 관련규정

각 포장상자 또는 포장용기 외면의 한쪽 면에는 다음 사항들이 잘 식별될 수

있도록 견고한 형태로 부착 또는 인쇄되어야 한다.

(1) 신분표시

시장출하 사업자 또는/그리고 포장 사업자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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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의 성격

상품들이 포장상자 외면에서 보이지 않은 경우 품종의 특징들을 상세하게 기

재해야 한다.

- 오렌지 : 품종의 이름

- 레몬 : 경우에 따라서 Verdelli 또는 P r i mof iore

- 끌레망띤느( clement i nes) : 씨가 없는 끌레망띤느, 씨가 1 ~ 1 0개인 끌레

망띤느, 경우에 따라서는< C lement i nes Mon reals> 또는 <씨가 있는 끌

레망띤느> (열개 이상)

(3) 상품의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즉 국가, 지방, 지역 등의 이름을 기재한다.

(4) 상업적 특성

① 등급구분

② 크기분류의 표현, 즉 포장상자에 가지런히 배열하는 경우 크기 분류의

분류번호를 명시해야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공동체 규정에 따른 통제관 또는 기관의 이름을

명시한다.

④ 녹색상의 퇴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꽃받침이 손상되고, 그 비율이 규정

′

′ ′



5 4｜ 유럽연합의청과물품질규범

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상품에 동반되는 서류들에 <녹색퇴색> 또는

<녹색퇴색 과실>이라고 명시한다.

(5) 통제의 공식표기(권고사항)

운송을 위해 벌크형태로 포장하여 시장출하를 준비한 감귤류에 대해서는

위에서 규정한 표시사항들이 상품에 동반된 서류들이나 운송 수단의 내부에

부착된 용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크기분류에 연속으로 이어진 3개의

크기분류에 따라 포장된 상품의 한 묶음( lot s )의 크기표시는 크기분류 번호 중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표시한다.

(예 : 오렌지의 경우 크기분류 번호가 3 , 4 , 5이면 3 - 5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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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청과물 품질규범의 통제는 유럽연합 공동체 법규( E . E . C .

R e g u lat ion N°2 2 5 1 / 9 2 )에 제정되었으며, 동 품질규범 통제법규는 과실·채

소부문의 공동시장조직에 관한 유럽연합 공동체 법규(E.E.C. Regulat ion N°

1 0 3 5 / 7 2 )의 제 8, 9, 11, 12조에 근거한다.

1. 통제방법

품질통제를 실시하는 통제관은 시장에 출하되는 상품들의 품질규범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때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통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해 회원국들 간의 통

제방법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품질통제의 엄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다. 통제관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정식자격을 부여

받아야하며 품질 통제를 위한 관련 권한을 갖는다.  

통제관은 상품의 한 묶음 단위( lot) 또는 한 포장상자단위를 기준으로 통제

에 필요한 표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으며, 벌크형태로 포장된 경우 적당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는 통제관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전시해야

하며, 요구된 상품관련 정보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또 통제관이 보다 엄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출한 표본들 중 일부를 분석실험실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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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묶음별( lot) 단위의 품질통제의 경우 통제관이 가장 먼저 검사해야 할

사항은 표시사항 내용들로, 유럽연합 Di re ct ive N°8 9 / 3 9 6의 규정에 따라 묶

음별로 요구되는 내용들이 표기된 라벨들이 정확히 구별되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묶음 구성일 경우 통제관은 각 묶음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i )추출된 표본을 통해 상품의 내용이 품질규범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와 포장재의 적합성, 그리고 포장상태가 품질규범에 적응하는지의 여부, ii)추

출된 표본을 토대로 포장상자나 한 묶음 단위에 표시된 라벨의 내용들이 품질

규범에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 iii) 상품의 특성들이 품질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도 조사한다. 

통제관은 검사를 마친 후 검사결과를 판정하여 양식에 따라 인증서

( C er t i f ic at e )를 발급한다. 만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통제관은 서면

을 통해 부적합성의 내용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가 지적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부적합 판정 상품의 재검사를 위

해 요구되는 표본의 최소비율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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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실시

청과물의 품질통제는 시장출하 준비 즉 선별·포장센터( S t at ion de

C on d it ion nement )가 위치한 지역 또는 도매시장( Ma rche en Gro s /

Ma rche d’I nt eret Nat iona l )이나 대형 유통그룹들의 물류기지( P lat e -

for me / C ent re Logistique )로 향하는 지역에 위치한 통제센터에서 실시된

다. (유럽연합 역외로의 수출대상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통제실시를 위해 시장출하 단계의 사업자들은 통제담당기관에 상품의 시장

출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를 양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Not i f ic at ion), 이 신고에는 상품의 특성(상품명, 품종, 원산지, 무게 등), 시

장출하 준비장소와 기간 그리고 상품의 운송목적지가 포함되어야 한다(신고서

양식별로 예시). 신고서는 상품을 출하할 때마다 매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한 시즌기간동안 출하할 품목과 품목별 물량을 근사치로 예

상하여 신고를 작성하여 시즌 초반에 한번만 제출한다.

만일 제출한 신고서가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

며(프랑스의 경우 행정명령 de c ret N°9 4 - 1 3 6에 명시), 만일 출하 시행기간

도중에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즉시 통제

당국에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자와 통

제당국이 각각 1년 기한동안 보관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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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규범의 통제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원국 정부에 소속된 행정 기관들(여러

기관을 정할 수 있음)이며, 이 행정기관들은 통제 시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자격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임하거나 사업들에 의한 자율통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자율통제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포장상자 외면에 동 법규 부록 Ⅲ에 예시된

승인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 라벨에는 자율통제 사업자에게 부여된 승인번

호를 기재해야 한다(유럽연합의 1 2개 별 마크, 근거법인 E.E.C. Regulat ion

N°2251/92, 그리고 사업자에게 부여된 승인번호가 기재된다) .

3. 수입청과물(역외수입)과 가공용 청과물의 품질통제

유럽연합 역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청과물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경세관에서 품질통제가 실시되며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상품들과 동일한 품

질규범이 적용된다. 또 품질규범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품질유지는 물론 유럽연합 규범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단 대량 수입되

고 있는 바나나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된 유럽연합 품질규범이 적용된다(바나

나에 대한 공동체 규범 E.E.C. Regulat ion N°4 0 4 / 9 3 ) .

유럽연합이 수입 청과물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목적은 공동체의

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한 회원국의 국경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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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과물은 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거래되므로 공동체 전체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안전, 그리고 품질수준보장을 위한 신뢰성의 전제가 요구되는

데 기인한다.

수입 청과물의 품질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회원국들의 행정기관들이며, 프

랑스의 경우 공정거래·소비·부정방지국( DG C C R F )과 동국의 지방사무소

( DDC C R F )들이 수입 청과물의 품질통제를 맡고 있다.

수입 청과물의 품질규범 준수 즉 최소품질수준, 포장, 라벨표시의 책임은 수

입자에게 있다. 수입자는 수입 청과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품질통

제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품질통제 당국은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수

입 청과물의 품질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통제당국은 검사증명서를 발급하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외적인 경우 즉 상품의 도착지역이 특수한 지역

또는 장소인 경우 그리고 가공용 재료인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수입된 청과물 전체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부

분이 파손되거나 품질규범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통제당국

은 품질규범 미달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세관당국에 통보하며, 해당 상품의 폐

기처리 또는 상품전체의 재선별·포장을 명령한다. 물론 표본을 추출하여 정

밀분석을 필요로 할 경우, 통제 당국은 수입상품을 일정기간동안 보세구역에

별도 보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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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수출국의 품질통제기관의 통제승인서를

첨부한 상품은 위에서 명시한 국경에서의 품질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같은 수출국 기관의 통제승인서의 양식은 제네바 협정에 근거한 E U / U N

의 양식이나 OE C D에서 정한 양식을 따른다. 

상품의 생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가공을 목적으로 수송되는 청과물들은

통제당국에서 양식에 따라 발급한 <산업용 승인>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서

류의 사본을 즉시 상품이 가공되는 지역의 통제 당국에 제출해야한다. 역외에

서 수입된 청과물의 경우도 통제 당국이 발행한 산업용 승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서류의 사본은 상품 가공지역의 통제 당국에 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통제는 수입지역에서 실시하며 해당사업자의 회계자료들도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통제당국의 중앙본부가 즉시 개입한다.



IV. 프랑스 청과물의
유통현대화와 품질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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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청과물의 유통구조

다음 장의 청과물 유통 흐름도는 프랑스 신선 과실·채소 사업자 기술센터

( C ent re tech n ique int er p rofe s s ion nel des fr u its et le g u me s )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방대하며 복잡한 분석 작업을 통해 완성된 것

이다.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체계는 생산·시장출하단

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크게 3단계로 요약된다. 또 각 단계에서 각 사업자

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취급물량의 비율( % )로 표시하였는데, 이 비율은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취합해서 재구성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어떤 조직과 사업자의 비중이 주목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가 중

심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기간별로 비교할 경우 각 사업자들의 역할비

중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자료가 될 수 있다.

2 0 0 2년도 프랑스 국내 청과물 총생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하면 약 6 0유로(세

전)로 이중 가공용으로 1 0억 유로가 출하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신선상태로 유

통되었다.

생산지로부터 상품을 집하한 뒤 선별과 포장을 거쳐 시장에 출하하는 단계에

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생산자를 조직한 협동조합형태 또는 전문민간업체 등

으로, 이들의 시장출하 대상은 도매상인, 대형유통업체, 구매 센터, 그리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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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이나 소비자 등이다. 이중 생산자가 유통업체(3%) 구매 센터나 소매상으

로 직접출하(8%) 하는 비중은 전체의 11% 그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종

의 직거래는 전체의 1 %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프랑스 청과물

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계통출하가 지배적인 구조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에는 품질규범, 일반상법, 조세법 그리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

들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다른 농산품과 마찬가지로 5 . 5 %의 부가가치세가 부

과된다. 

청과물의 수입은 시장출하단계에서 3 9 %를 차지하며, 주요 수입국은 이태

리,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연합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도매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

고 시장출하단계에서 바로 구매하는 부분이 도매전체의 비중에서 4 0 %나 차지

하는 것이다. 전체의 48%, 즉 절반 이하를 담당하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종합식품 점포의 확대로 점차 위축되는 경향이다. 

소매단계에서는 전통시장들의 청과물 상점들과 전문 청과물 상점들의 비중

이 2 8 %인 반면에, 하이퍼와 슈퍼마켓 등 대형종합식품점의 비중은 6 6 %로 절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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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청과물 유통 흐름도

- 2002년도 기준

- 수치는 각 단계별 취급 물량의 비중 %

*종합식품매장 : 하이퍼 31%, 슈퍼 30% 소형슈퍼 5%  

프랑스 국내 생산
6 1

해외영토 유럽연합 역외국가
3 9

전통소매시장

가정 밖
6

생산 12       8       18       23                              2          23           14 

9        13                   7                       17        9         40       5 

소매단계 1       21                           7                  66                              5

시장출하 12       49                                                             39

48                                                40

생산 생산 협동조합 전문
판매 출하 S ica           출하상

수입상

시장 안
도매상

2 3

3

8

9 3

4 8

시장 밖
도매상

2 0

비 전문
도매상

5

전통소매상점

대형유통업체
구매센터

일반가정
9 4

유통체인 종합식품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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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통단계의 마진 점유율(아래 표)을 통해 조직적으로 짜여진 프랑스 청과물

유통의 효율성을 알 수 있다.

프랑스 국내 청과물의 유통단계별 마진 점유율

구 분 내 역 마진 점유율( % )

생산/시장출하

생산·판매

2 2 . 3 %시장출하·수출

수출마진 공제

수 입

수입

6 . 4 %

재수출마진 공제

도 매 1 7 . 8 %

소 매

전통시장

5 3 . 5 %

전문소매점

구매센터*

종합식품점포*

합 계 1 0 0 . 0 %

* 구매센터와 종합식품점포는 슈퍼, 하이퍼 등 대형유통업체 소속



Ⅳ. 프랑스청과물의유통현대화와품질규범 ｜ 6 9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진의 비중은 소매단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는 생산·출하단계와 도매단계 순이며, 수입이 가장 낮다.

소매단계에서 각 부문의 매출액 대비 마진율을 측정해 보면 전통시장 1 7 % ,

전문소매점 29%, 구매 센터 10%, 종합식품점포 22% 등으로 대형유통업체들

과 일반소매점과의 마진율의 차이는 크지 않다.

또 유통사업 활동별로 분류해보면, 생산자와 관련조직들이 16%, 도매 및 소

매단계의 청과물 전문 사업자가 43%, 그리고 구매 센터와 종합식품사업자가

4 1 %를 각각 마진으로 차지한다.

한편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청과물 시장가치를 종합해보면 유

통마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5 . 8 %로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프랑스의 유통구조가 비교적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프랑스 청과물 시장가치 종합

자료 : Ctifl 

구 분 금액(유로) 점유율( % )

프랑스 생산 합계 3 4억 3 1 %

수입 합계 2 6억 2 4 %

유통마진 합계 5 0억 4 5 %

소비 가치합계(세금 전) 1 1 0억 1 0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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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품질규범

1) 유통구조의 혁신과 정책요소들

프랑스 청과물시장의 유통구조는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도 전근대적인 상태

에 머물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비효율성과 생산이 저조했고 품질향상이 촉

진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규모가 작은 생산자와 유통자들이 시장을 주도함으

로서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체계적인 유통구조의 조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 아래서는 특히 시장상황의 불안정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

른 유통자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1 9 6 0년대부터 청과물 유통

현대화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여기에 동원된 정책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된

다. 생산자와 시장출하자의 집단화와 조직화, 품질의 표준화, 공영 도매시장

건설이다.

생산·출하자의 조직화는 생산자들을 협동조직으로 통합하여 단위별 생산규

모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들 생산자 조직들이 시장출하 조직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생산자들이 조직한 출하조직은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S ica (Societe d’I nt eret Coop erat ive Agric ole), 즉 농업협동 이익회사들

로 이들은 생산자들이 주인인 형태의 판매법인과 선별포장센터를 설립·운영

한다. 이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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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출하 조직의 집단화와 조직화를 위한 법령과 자금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태리

와 포르투갈은 프랑스의 경험사례를 도입하여 현재 생산·출하의 조직화와 집

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품질표준화는 시장기능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촉진시킨

다. 또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어 거래비용의 절감과 거래단위의 대형화를

유도하는데 매우 적합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공동체의 청과물 품질규범 제정

을 추진하는데 있어 프랑스는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에 근접한 지역에 국가공영도매시장(MIN : Ma rche d’

I nt eret Nat iona l )을 건설·운영함으로써 물류기지( P lat e - For me )를 통해

청과물의 유통흐름이 조직화되도록 하였다. 국가공영도매시장은 파리 헝지스

( Rungis) 도매시장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 인근 1 7개소에 설립·운영하

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요소 이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 즉 대형 유통업체의 등

장은 프랑스 청과물은 물론 농산품 전체의 유통구조혁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

쳤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구매 센터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품질의 상품을

대량구매함으로써 생산·출하조직의 대형화를 자극했고, 치열한 시장경쟁구조

를 정착시켜 생산·출하는 물론 도매단계의 사업자들 중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는 한계사업자들의 자연도태를 유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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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 9 7 0년대에는 식품 가공산업의 성장과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가

유통현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식품 가공산업은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진보에 의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이 부문은 우수한 품질의 청

과물의 대규모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세계시장의 개방화는 농산품

의 수출입을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농업무역은 프랑스 경제 전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관련 사업

자 단체들은 청과물의 품질향상과 물류비 및 유통거래 비용절감, 생산·출하

자의 규모의 대형화 전략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을 추진했다. 

이상의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청과물 유통혁신의 핵심요소는 물리적인 요소,

기술요소, 과학적인 능력, 그리고 제도적 요소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물리적인 요소는 필요한 유통시설의 확충을 의미하며, 중요한 시설로는 보관

냉장창고, 선별포장센터, 집하시설 등이 있다. 기술요소는 물류를 다루는데 필

요한 전산망, 냉장컨테이너, 운송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상업거래의 규모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능력은 생산기술의 과학적 능력과 유통운영

을 위한 경영 과학적 능력 두 가지로 구성되며, 연구개발 능력, 교육훈련, 전문

경험 등 인적요소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이 갖춰

지면 품질향상, 거래비용절감, 마케팅전략의 성공적 실천 등으로 유통구조의

혁신이 촉진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소는 시장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거래 관행, 조직개편, 관련법 정비와 엄격한 시행 등이며, 특히 시장

에 출하된 청과물의 공정한 거래와 부정방지를 감독하는 기관을 경제 재정부

의 공정거래·소비·부정 방지국으로 정한 것은 농림부가 농민활동을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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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지원하는 기관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과물 유통 효율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

청과물의 유통 효율화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급상품의 종류, 취급물량의 규모, 그리고 취

급빈도 등 세 가지를 주요 요소들로 상정한다. 

취급상품의 종류는 프랑스의 경우 크게는 상품별로 2 5 0여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품종과 상품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약 800-1,000 종류로 세분화된다.

사과, 토마토, 당근, 감자 등 단일품목으로 높은 취급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비

교적 적은 취급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및 품종들을 구분하여 물류구조를 조직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한 취급물량의 대

규모화는 물류조직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출하자

와 유통자 모두에게 규모의 생산성이라는 장점을 가져다준다. 마지막으로 취

급 빈도의 정규화는 구매자에게는 공급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고관리의 효

율성을 확보해 주고, 생산·출하자에게도 생산과 출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에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와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품질 표준화다. 품질

표준화는 공급측면에서 식품안전과 위생 그리고 적정 공급량 예측에 기여하

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마케팅 그리고 유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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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품질구분에 따른 시장분할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는

품질 표준화 차원을 넘어 우수품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수품질, 유기농, 원산지 특성 등을 반영한 각종 품질 인증제도를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들과 생산·출하자

들도 광역단위로 조직의 협력화를 확대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업체들의 품질인증의 기준들은 유럽

연합과 국가가 제정한 품질규범 준수의 전제 아래 자체적인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행되는 것이다(예: 유통자의 경우, 까르푸의

F i l ia les 제도, 생산·출하자의 경우 P r i nce de Bret ag ne 상표) .

또한 이 같은 품질향상전략은 위에서 고려한 유통 효율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 시행 가능한 것이다. 즉 유통구

조의 효율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국가 수준의 품질 표준화가 전제되지 못한 상황

에서의 민간 업체별 품질기준 제정은 시장의 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요소들과 관계들을 고려하여, 물류최적화를 산출하기 위한 정식화를

시도해보면 아래의 단순한 함수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Logis = H1 (G, V, F, Q) 

Q = H2 ( G. V. F. T)

Logis: lo g i s t ique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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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gammes 상품종류의 특징 V : volu me 취급물량

F : fre quence, 상품의 취급빈도 Q : qua l ite 품질

T : 기술수준 및 기술적응 능력

이 관계에서 이윤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중심으로 최적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각 변수들도 요소 변수들이 포함된 함수형태). 또한 최적화의 조건들

이 찾아지면 이 조건들이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메

커니즘을 수립해야한다. 프랑스의 경우 이런 메커니즘은 생산·출하, 유통, 소

비의 조직화 쪽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금융지원, 제도개혁, 사업자들 간

의 상호관계의 협력화라는 수단들이 동원되었다.

한국의 현재 청과물 유통구조는 유럽연합국가 중 이태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

다. 즉 생산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유통사업자들의 규모도 영세하고 숫자도

많은데다 기존의 사업자들의 이익보호 주장이 강력하여 유통혁신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태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청과물 시장이 역내에서는 완전

히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이태리의 청과물 생산자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활동하

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들의 지배 아래 놓일 가능성에 처해있다. 실제로 이태리

산 청과물의 유통마진은 매우 높아 시장 경쟁력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이태리 농림당국은 이태리가 청과물 수출 초과국 임을 고려해서 이 분야의

유통혁신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참고

모델로 프랑스의 유통혁신 경험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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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규범 시행과 관련한 유통사업자들의 역할

1) 생산구조의 특성

프랑스의 청과물 총생산은 채소 약 7 0 0만 톤, 과실 약 4 0 0만 톤 내외이며,

산지 판매가격 금액으로 환산해서 총 생산액은 채소 3 5억 유로, 과실 2 5억 유

로이다. 이 같은 청과물의 생산규모가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채소

가 6%, 과실이 4 %로 청과물 전체는 약 1 0 %를 차지한다.

채소는 1 9 8 5년 이후 생산량은 아주 약간이지만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

는 채소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변화 조건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즉 1 9 8 5

년부터 9 2년까지 농산물 전체의 평균 상대가격은 약 8% 하락하였으나 채소가

격은 2 %만 하락했다. 과실생산은 지난 2 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품목

별로는 차이가 심한 편이다. 전체 과실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과 생산은 약

10% 증가한 반면에, 사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천도복숭아와 살구의 생산

량은 각각 32%, 42% 증가했다. 그러나 식용포도(-32%), 체리(-18%), 복숭아

( - 1 5 % )의 생산량은 크게 감소했다.  

청과물 유통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80년 이후 2 5년 동안 청과물 생산자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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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53%, 채소 59%), 경작면적은 과실은 큰 변화가 없고, 채소는 16% 증가

해서 영농구조가 대형화와 집중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 0 0 2년 현재 채소 경작자는 약 6만 명, 경작면적은 2 7만h a이며, 과실 경작자

는 사과, 복숭아, 배, 자두, 살구, 체리 등 6개 품목에 3만 명, 경작지는 1 7만h a

의 면적을 차지하고, 나머지 과실은 약 7만h a의 경작면적에서 생산되고 있다.

둘째, 같은 기간동안 경작자당 평균 경작면적은 2 . 5배 증가했으며, 5ha 미

만의 경작자와 10ha 이상의 경작자들 간에 영농규모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

을 보였다.

청과물 생산자들의 시장출하방식은 중개상( ne go c ia nts) 즉 시장출하사업자

(협동조합, 협동회사, 민간전문사업자), 도매상, 구매 센터들을 이용하는 비중이

(약 85%) 직거래 즉, 소비자, 소매상, 도매시장을 통한 방식보다(약 15%) 지배

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 이런 경향은 지난 8 0년대 이래 더욱 정착되는 추세다. 

그러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직거래에 관심이 높은 경우도 있다. 즉 호

박, 파, 상치, 체리의 경우 약 2 0 %의 생산자들은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또

한 과실의 경우는 경작면적이 소규모이면서 생산지가 대도시 인근인 경우 직

거래가 선호되고 있는데, 채소는 품목에 따라 과실은 경작면적의 규모에 따라

계통출하와 직거래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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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시장출하( E x p e di t i on / Mise en mar c h e )

프랑스에서는 과거 수집상의 활동이 시장출하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이들은 트럭을 가지고 산지를 순회하며 생산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도매상에 판매하는 민간 중개상인들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유럽연합이 품질

규범을 제정·시행하자 시장출하에 필요한 선과 포장시설이 요구되었고 또 생

산자 조직들이 시장출하까지 활동을 확대함에 따라 수집상들의 활동영역이 크

게 줄어들고 마침내는 극심한 구조조정의 압력아래 놓이게 되어 오늘날에는

사실상 이런 형태의 유통사업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 같은 프랑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수집상이란 용어대신 시장출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조직형태

프랑스의 청과물 생산자 조직은 생산부문의 협동차원을 넘어서 시장출하를

위한 시설운영과 판매영역까지 확대된 경제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이런 조직형태는 공급능력 증대, 시장출

하의 집중화, 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장에서 생산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들 프랑스 청과물 부문의 생산·시장출하 조직들은 그 형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협동조합(132), 협동조합연맹(14), Sica, 즉 농업협동 이익회사(40), 협

회(19), 일반법인(20), 일반조합 등 모두 2 7 0여 개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생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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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집하하여 기본품질 선별, 세척, 등급분류, 포장, 운송 등의 품질통제절차

를 시행하며, 동시에 도매상, 구매 센터 등에 대한 상업판매활동까지 담당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조합원들이 생산한 청과물의 선

별·세척·포장 그리고 도매단계로의 판매를 담당한다. 조합원은 반드시 협동

조합을 통해서만 상품을 출하해야 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산품만을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S ic a는 생산자들 또는 생산협동조합들이 자본금을 출

자하여 설립하며 주주들이 생산한 청과물의 선별·세척·포장 그리고 도매단

계로의 판매를 담당한다. 운영재정은 취급상품에 품목별로 약간의 마진을 적

용하여 마련한다. 주주들은 반드시 S ic a를 통해서만 상품을 출하해야하나,

S ic a는 주주들 이외의 다른 생산자들 또는 생산자조직들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이들은 고유한 상표를 사용하여 마케팅에 나서며 직접 수출판매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영업능력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대형유

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지역 내의 여

러 개의 협동조합들과 S ic a들이 공동출자 하여 세운 영업전문 회사들의 활동

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출하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생산·시장출하 조직이외에 전문 시장 출하

회사들의 활동도 시장출하단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대규모

자본과 시설을 갖춘 농산품과 식품 전문회사들로 주로 국가 공영도매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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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들, 레스토랑 배급망, 가공업체, 수출 등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수출과

수입은 시장출하단계에 속하며 이 단계에서 실시되는 주요 기능들을 거쳐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매상들도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이 수집상들만의 전문영역은 아니다. 

(2) 기능과 품질규범

시장출하단계의 기능은 생산된 청과물들의 집하, 선별, 세척, 크기분류, 

예냉과 저장, 포장과 라벨, 분류와 운송 등으로 유럽연합의 청과물 품질규범을

적용·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다. 

- 집하 : 집하는 생산자들로부터 수확한 청과물을 모으는 과정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1차적인 품질검사다. 즉 청과물의 숙성도, 견고성,

색상 등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상품 품질의 검사작업이 시행되

며, 이 작업은 시장출하자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매우 엄

격하게 실시된다. 생산자들은 밭에서 수확한 상품들을 벌크형태 포장이

나 수확 전용상자에 담아 수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딸기와 시금치 같이

연약한 상품들은 밭에서 수확할 때 이미 품질검사를 마친다.

- 선별·세척·크기분류 : 1차 선별은 청과물을 품목별 그리고 품종별로

분리하고 기본적인 세척을 하는 작업이며, 2차 작업은 상품의 파손정도,

색상, 크기, 견고성 등 유럽연합 청과물 품질규범의 규정들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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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실시다. 또 품질규범의 규정들에 따라 각 품목별로 크기(무게 또

는 길이)를 분류하는 작업이 실시되는데 이 작업들은 품질 표준화를 통한

표준화된 상거래를 위한 핵심적인 절차로 매우 엄격하게 실시된다. 

- 예냉과 보관 : 청과물의 수확 직후에 빠른 속도로 온도를 내리게 하는 작

업은 상품의 신선도 유지와 수분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시

장출하조직들은 품목들에 따라 필요한 예냉시설과 냉장보관창고들을 갖

추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약 1000 군데의 선별·포장센터들이 1 0 0㎡ 이

상의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고(선별 작업장 전체가 저온상태 유지), 프랑

스 전체로는 6천만㎡의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다. 작업을 마친 상품들은

개별 포장되기 이전 단계에서 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보관단계에서부터

코드화(Bar Code )작업이 실시된다. 즉 생산자, 수확일, 선별일, 품질규

격, 크기 등이 기록되는데, 이런 코드화 작업 덕분에 선별장의 처리능력

향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흔적남기기(Trac s ab i l it) 시행, 그리고 배달

운송의 체계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포장과 라벨 : 포장작업은 청과물의 상업적인 가치화를 위한 최종단계로

개별 포장상자 또는 배달 운송포장은 유통과정에서 최소거래 단위가 된

다. 포장재의 재질은 유럽연합 품질규범에 명시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

다. 프랑스에서는 청과물 시장출하단계에서 연간 약 8억 개의 포장이 실

시되고, 재료는 나무(60%), 종이(30%), 기타(10%) 등이 사용된다. 포장

상자들은 과실의 경우, 수출을 제외하고는 윗면에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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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배열이 대부분으로 육안으로 상품의 상태를 쉽게 판별할 수 있고 포

장상자 채로 소매점의 매대에 진열할 수도 있다.

- 포장상자의 크기 표준화 : 상품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

인 표준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와 팔레트에 적재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 라벨표시작업 : 품질등급, 크기분류, 품종명칭, 원산지, 수집상의 상호,

때로는 도매상의 상호 등을 유럽연합 품질규범에 따라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라벨에 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상품을 매번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통신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래관행은 품

질표준화와 규범의 엄격한 시행과 통제 덕분에 가능한데 실제로 거래비

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품질의 신뢰성 향상으로 시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팔레타이징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수송과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로 정착되어 있다.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서 1 0 0 0×1200mm 또는 8 0 0

×1 2 0 0 m m ( Eu ro형)모델들을 사용하고 있고, 한 팔레트는 한 묶음( lot )

의 도매거래단위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품질규범상의 상품의 품질통

제는 팔레트 단위로 행해지는 경향이다. 

- 분류와 운송 : 시장출하 사업자는 선별, 포장된 상품들의 품질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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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규격에 따라 각 한 묶음( lot )별 또는 팔레트별로 동질성을 유지하여

분류하거나, 또는 이런 묶음 단위들을 역시 동질성을 유지하여 창고에 재

배열한다. 이렇게 배열된 팔레트들은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선발되어서

목적지로 향하는 운반컨테이너에 적재되는데, 시장출하 시업자의 창고에

품질의 동질성에 기초한 묶음배열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품질규범 통제당국에 의한 감독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 프랑스 국내 청과물 운송의 9 0 %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로운송이다. 냉

장컨테이너의 비중은 70% 정도다 . 

4) 도매 ( S t a de de Gros)

(1) 조직형태

도매단계는 시장출하 사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뒤에 재분배하여 소매

상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의 두 번째 단계이다. 상품이 산지로부터 소비지로 옮

겨지는 중간역할을 담당한다. 도매단계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형태는 일반도

매상(위탁판매상과 거래중개인 포함), 수입상, 대형유통업체의 구매 센터로 나

눌 수 있다. 

- 도매상 : 다양한 형태의 수집상들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재분배 또는 보관

한 뒤 소매상들에게 분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현재 약 1 , 6 0 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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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 2 0여 년 동안 절반

( 1 9 7 9년에 약 3 7 0 0개 업체)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도매업체의 규모가

대형화로 급속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다수의 도매사업자들은 전

국 주요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1 7개 국가공영도매시장(MIN : Ma rche s

d’I nt eret Nat iona l )이나, 35개 지방공영도매시장(MIR : Ma rches d’

I nt eret Regina l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 밖에서 활동

하는 도매상들도 있다(약 6 5 0개 업체). 이들은 구매자 특히 슈퍼마켓 등

의 사전주문요구에 따라 상품을 재선별 포장하여, 배달운송까지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다.

- 수입상 : 유럽연합 역내 또는 역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청과물들의 대

부분은 이미 출발지역에서 유럽연합 품질규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별

포장, 라벨작업이 이뤄진 뒤에 도착하므로 수입상은 도매단계에 속한다.

-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센터( C ent ra le d’A ch at) : 대형유통업체의 구매

센터는 까르푸와 같이 대형유통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와, 중소규모

의 슈퍼마켓이나 소매체인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하는 형태로 나

눌 수 있다. 이 들의 역할은 시장출하사업자들과 도매상들로부터 청과물

들의 구매와 구매한 상품들의 집하 그리고 집하된 상품을 인근지역의 하

이퍼마켓이나 슈퍼마켓 매장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구매 센터들은 대

도시 인근지역에 초대형 물류집하시설(Plat e s - for me s )을 갖추고 있으

며, 구매, 집하, 보관, 재분배라는 물류의 최적화 운영을 위한 노하우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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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2) 기능과 품질규범

도매사업자들의 기능은 운송·상품의 재분류·보관·재선별 포장, 그리고

소매상들에 대한 판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기능들은 유럽연합 품질규

범의 시행 및 통제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 된다. 

- 운송 : 도매상 또는 시장 출하자가 조직하는 운송은 1 9 8 0년대에 들어서

전문운송업체들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시장 출하자와 도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운송은 산지

에서 소비지로 청과물이 이동하는 과정이므로 선별·포장된 상품의 품질

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운송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

고 냉장시설을 갖춘 청과물 전용 컨테이너들이 전체 운송수단의 7 0 %를

차지한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물류집하 및 분배센터 ( plat e - for me s )

들에는 냉장컨테이너가 저온창고로 직접 접안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

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산지에서 소비지로의 운송과정에서 품질

규범에 따라 선별·포장된 청과물들의 품질이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 상품의 재분류 : 운송된 청과물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재분류되는데 재

고 물량의 최적조절과 함께 상품의 동질성에 따른 분류가 계속 유지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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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재고물

량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창고보관기간도 단축될 수 있어서 청과물의

효과적인 품질유지와 비용절감이 실현될 수 있다. 

- 보관 : 상품들의 특성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장기보관 할 수 있는 상품

( 1주일 이상)과 단기간만 보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나, 경제

적 이익을 고려할 때 보관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도매상이 청과물을

창고에 보관할 때도 산만하게 배치해서는 안 되며, 품질규범에 따른 등급

별, 크기분류별로 가지런히 정돈해서 배열해야 한다. 이 같은 보관의 관

리도 당국의 통제대상이다. 

- 재선별 포장 : 대형 전문도매업체들(예: Pomona, Ter re de Fr u its, AZ

Me d it er ra ne e )은 시장 출하자로부터 벌크포장 형태로 대량 구매하여 고

객들의 요구에 따라 선별·포장작업을 시행한다. 사과, 감귤류, 토마토가

주요 대상품목이며, 포장형태는 일반적인 상자포장 외에 그물망 포장, 플

라스틱 용기포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슈퍼마켓·하이퍼마켓·청과물 소

매체인들이 이들의 주요 고객들이다. 이 과정에서도 품질규범의 규정들

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재선별 포장작업을 실시하는 도매업체는 전체의

25% 미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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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매( S t a de de de t a i l )

소매는 최종 소비자에게 청과물이 판매되는 유통의 마지막 단계로 유럽연합

품질규범의 시행과 통제는 이 단계에서도 적용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 극대화와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완수하게 된다. 

(1) 조직형태

현재 프랑스에는 약 5만여 개의 청과물 소매상이 활동 중인데, 그 숫자는 지

난 1 9 8 0년대 초의 8만여 개에 비해 35% 이상 줄어든 것이다. 소매상의 형태

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청과물 전문점과 소매시장 : 청과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 점포들

은 최근 연맹이나 프렌차이즈 형태로 조직화되고 있고 상호의 공동사용,

공동품질관리, 공동구매, 공동광고 활동을 통해 대형 슈퍼마켓이나 하이

퍼마켓들과 경쟁하고 있다. 전문 소매 점포들의 청과물 가격수준은 슈퍼

나 하이퍼마켓 보다 비싼 편이지만, 우수한 품질의 상품취급과 종업원의

친절서비스를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 밖에 도심지역의 일부

상설시장이나 주기적으로 열리는 거리의 시장에서도 과실 전문상점들이

활동하고 있고 숫자적으로는 이런 소매 점포들이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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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식품상점 :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에 위치한 점포들

로 청과물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과 비 식품류를 취급하는 잡화상들이며

규모는 아주 작은 편이다. 

- 대형종합식품상점 :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들로 이들의 특징은 유통그룹

산하의 구매 센터나 구매협동조합소속의 구매 센터들을 통해 청과물을 공

급받으므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고급

품질의 청과물 취급은 적은 편이다. 또 소비자들이 상품을 직접 고르는 판

매형태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관습과 정서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저가품

의 대량판매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슈퍼마켓이과 하이퍼마켓의 중요

한 특징은 까르푸, 오샹, 르끌렉처럼 널리 알려진 신뢰성 있는 상호라는

인식을 통해 품질과 식품안전 그리고 유통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

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모으는 것이다. 

(2) 품질규범 준수

유럽연합의 품질규범과 관련해서 소매 점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진열과 표시 : 소매상점의 매대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품

목, 품종, 품질등급, 크기분류 등에 따라 상품들을 정돈분리해서 진열해

야 한다. 또 매대 위에 소비자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각 상품들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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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품목명·품종명·품질등급·원산

지·크기 등을 가격과 함께 표시해야한다. 이런 규칙들은 모든 형태의 소

매점포들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한 통제대상이다. 또 포장상자 채

로 매대에 진열하는 경우나 포장을 풀어서 진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부정방지 : 소매상점들은 부정행위에 유의해야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

행위는 품질의 동질성을 속이는 것이다. 즉 이질적인 품종, 품질, 크기,

원산지, 품질등급들의 포장상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서로 바꾸는 행위

로 당국의 엄격한 통제대상이다. 

시장출하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품질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시장출하상표에 따른 동질성도 시행할 것을 요구

하며 같은 품질의 상품이라도 여러 시장출하자의 상품을 혼합하지 말 것을 주

장한다. 그러나 품질규범 목적은 개별 생산자나 시장 출하자 또는 도매상의 특

성과 관계없이 청과물의 품질을 객관화하는 것이므로 개별 업체의 상호와 마

크를 보호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 신선도 유지 : 소매상점들은 청과물의 품질유지 특히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재고조정의 최적화 노력에도 불구하

고 장기보관에 의해 신선도 손실과 품질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품을 폐기해야한다. 또 외관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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